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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전문대학원(Law School) 진학가이드(76)

 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문제점에 관한 공청회 

- 자격시험이라고 하여 로스쿨만 나오면 

누구나 쉽게 붙여 주어야 하는 시험이 아니다 - 

서울지방변호사회(회장 나승철)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문제 과 개

선방안의 모색을 해 지난 2월 12일 서 동 변호사회  5층 정의실에서 ‘변호사

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문제 에 한 공청회’를 개최되었다.

이번 공청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김한규 변호사의 사회로 서울지방

변호사회 법제이사 이 수 변호사와 허 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양계형 

일본 변호사와 김용섭 북  로스쿨 교수, 이민 변호사, 정재호 한국일보 기자, 

성시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 다. 일본 변호사, 로스쿨출신 변호사, 로스쿨 

교수, 사시출신 변호사들을 망라한 공청회로는 최 의 사례이다. 

이날의 공청회에서는 로스쿨의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과정이 합리

인 논의와 합의에 기 하지 않고 일부의 집단행동에 의해 격한 확 방향으로 

결정되어 지 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제로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이어야 하

는지 아니면 자격시험이어야 하는지, 합격률의 정 여부에 하여 열띤 주장이 

오고 갔다. 

발표자와 토론자들 모두 변호사가 한민국 사회에서 가지는 역할, 그로 인한 

변호사 수 이 타 직역과 달리 신 히 근해야 한다는 입장에 인식을 같이하면

서,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되더라도 변호사자격은 모든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

있는 완 한 문자격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수 의 변별력이 확보되어야 하

며 로스쿨을 나왔다고 해서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

것은 오히려 자격시험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 다. 

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자격의 문성을 고려할 때 로스

쿨만 나오면 무조건 자격을 인정받도록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의견이 근하

으며 합격률의 결정에 있어서도 사 에 몇 %의 비율을 정하는 방안의 부 성

이나, 60%부터 80% 사이에서 탄력 으로 운용할 필요성 등이 제시되기도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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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정한 법조인력의 규모를 살핌에 있어서는 법조유사직역의 존재 여부와 나홀

로소송의 증가 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 다. 

발표 과정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단계부터 정한 법조인력수 을 고려한다

는 것에 합의가 있었는데 그 후 로스쿨 입학정원과 합격률 결정과정에서 당 의 

진  확 방안이 로스쿨 측의 실력행사로 인하여 격한 확 방안으로 변경되

어 재에 이르 다는 에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용되어 합격 수에 

미달하는 응시자가 다수 발생하더라도 집단행동으로 합격자를 늘리려는 시도를 

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. 

이번 공청회에서는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가 변호사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응시

자 본인에게조차 성 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. 더불어서 법학 문

학원의 교수체제와 교과과정을 실무가 양성에 합하도록 면 으로 재편하여

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. 양계형 일본 변호사는 일본의 로스쿨은 법학기

수자와 미수자의 교과과정이 다르다는 과 일본의 변호사시험 성 은 공개되고 

있다는 을 소개하 다. 

로스쿨의 학사 리 엄정화 필요성에 해서는 로스쿨의 특성화 취지를 살릴 수 

있도록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, 당  로스쿨 도입 취지는 학 학부교육을 정

상화하고 학부의 다양한 공경험을 토 로 로스쿨에서 법학  소양을 훈련받아 

문 인 변호사를 양성하자는 것이었으므로 로스쿨 자체를 특성화하는 것은 부

하고 오히려 로스쿨에서는 변호사로서의 기본실무에 충실할 수 있는 훈련이 

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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